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지급 대상  절차 방법 신청 기한 

①주민세 비과세 세대 
2023년 12월 1일 시점에, 시에 주민등록이 
되어 2023 년분(2022 년 1 월 1 일~12 월 
31 일)의 주민세가 비과세인 세대 

대상이 되는 세대에는 공지를 
송부합니다.  
가구 상황에 따라 공지가 발송되지 
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
번거로우시겠지만, 콜센터로 연락해 
주십시오. 2024 년 5 월 10 일 

(금)  
소인 유효 

②주민세가 균등할인 과세 세대 
 2023년 12월 1일 시점에, 시에 주민등록이 
되어 있고,  2023 년분(2022 년 1 월 
1 일~12 월 31 일)의 주민세가  균등할인 
과세 세대 

③가계 급변 세대 
 2023년 12월 1일 시점에, 시에 주민등록이 
되어 있고 2023 년 7 월부터 12 월까지 
갑자기 수입이 감소하여 세대 전원이 
주민세 비과세 대상이 된 세대 

 

신청이 필요합니다.  
신청서는 시 홈페이지, 콜센터,  
각 구청 신청 지원 창구에서 받을  
수 있습니다. 

 

문의 
【물가 급등 대응 중점 지원 보조금 콜센터】 ※영어, 중국어, 조선어(한국어) 등 대응 
접수 시간 9:00~17:00 (토, 일요일, 공휴일 포함)    
전화 0120−800−447  FAX 0120−409−328 
 

【물가 급등 대응 중점 지원 보조금 신청 지원 창구(각 구청 내)】2 월 5일(월)〜５월 10 일（금） 
 접수 시간 9:00~17:00（토,일요일,공휴일 제외) 

비과세 세대 등에 1 가구당 7 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 

（균등할인 과세가구는 1 가구당 10 만엔） 

■ 지급액 

①③1 가구당 7 만엔 
②1 가구당 10 만엔 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
・가구 전원이 2023 년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다른 친족 등의 부양을 받고 있는 세대 
・가구원 중 조세 조약에 따른 면제를 적용받은 결과, 주민세가(※) 비과세로 된 분이 있는 세대 
（※균등할인 과세 가구는 ｀주민세소득할｀이 비과세 세대입니다.） 
・다른 시구정촌에서 이미 비슷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

물가 급등 대응 중점 지원 보조금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나 균등할인 과세 세대, 가계 급변(수입이 
감소)이 있는 세대를 지원하는 새로운 보조금입니다. 


